
농작물의 이전비보상과 영농보상대상과의 관계

수용재결은 1995.1.7 개정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시행 전에 있

었으나 영농보상금에 관한 다툼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영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정된 

위 시행규칙이 시행된 경우,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, 부칙(1995.01.07.) 제1항, 제2항, 제3항에 

비추어 볼 때, 영농보상에 관하여는 개정된 위 시행규칙이 적용된다. 1995.1.7. 개정된 구 공공용지

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의 영농보상에 관한 규정이 제29조 제1항은 '공공사업

시행지구에 편입된 농경지(일반적인 영농 이외 과수원·약초재배장·버섯재배장·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

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(이모작 또는 다모작의 

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

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.'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그 농경지

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

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, 농경지에 재배하던 작물을 대체 농경지로 이식하면서 이

전비 및 고손률에 의한 손실을 보상받고 계속 영농을 함으로써 영농중단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

사유만으로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.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

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,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

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

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

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. (대법원 1999.12.10. 선고97누8595 판결)


